
일반논문 ｢정부학연구｣ 제20권 제2호(2014): 155~184 원고투고일: 2014.05.13
원고수정일: 2014.06.03
게재확정일: 2014.07.07

공무원 윤리의 확장:
행동윤리에서 정책윤리로*

박천오**

1) 

공무원 윤리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부분 권한 남용, 부정행위, 부패와 같은 개인윤

리와 관련된 이슈에 치우친데 반해,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과 관련

된 윤리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

동에 관한 행동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윤리의 규범적･실천적 특성과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정무직 상관이 시민의 의지나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

는 상황 하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윤리에 관한 관심과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주제어: 윤리, 공무원, 관료제, 정책윤리

Ⅰ. 서언

공무원들은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행동(ethical behavior)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기존 연구들은 공무원 개인의 부패나 범죄 행

위, 직무수행에 있어 행정 재량(administrative discretion) 남용 등을 핵심적인 문

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고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Bowman, 1990; Bow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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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1997; Chpaman, 1993; 윤태범, 1999; 최순영 외, 2007; 박흥식 외, 2010). 

이러한 접근은 공무원의 부정적인 개인행동(individual behavior)에 대한 법규 차

원의 예방 조치나 처벌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둔 ‘최소주의적 관

점’(minimalist view)의 공무원 윤리(bureaucratic ethics) 연구라고 할 수 있다

(Stewart & Sprinthall, 1991: 243; Luke, 1991: 159-160).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윤리적 의무 외에

도, 직무수행에 있어 공익과 공동선(collective good)을 증진하고자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임도빈, 2008: 9). 기존 연구들만으로는 현대 

정부의 정책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이러

한 긍정적인 측면의 윤리적 행동을 설명하거나 제시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그간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공무원의 정책윤리

(policy ethics)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연루

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정책의 타당

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다(Luke, 

1991: 159-160; Gortner, 1991: 36). 이러한 정책윤리가 중요한 것은 고위공무원들

이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남궁근, 2012: 293).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정무직 상관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상명하복의 

관행과 행정문화에 젖은 공무원들이 정책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을 배제한 채 쉽게 순응한다는 것이 그간 다수 학자들의 지적이자 연구결과였다

(Jun & Park, 2001; Caiden & Kim, 1991; 백완기, 1981; 박천오, 2011; 윤견수･김

순희, 2013).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무직 상관이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

는 상황에서의 고위공무원의 정책윤리 문제를 주로 다루며, 이를 통해 고위공무

원들에게 공익의 수탁자로서 바람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부각시키려 한다. 본 연구는 정책윤리의 

성격과 규범적 당위성, 실천상의 과제 등에 대한 시론 성격의 논의로서, 한국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체계적인 후속 실증 연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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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윤리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윤리를 

준수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 공직

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공직부패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고

(임도빈, 2002: 70), 공무원의 정책윤리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제기한 연구는 극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김호섭, 2002; 이문수, 2010; 한승주, 2013; 신충식, 2013). 

한국에서 고위공무원의 정책윤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정무직 공직자들

(중앙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태적 특성에 기인하다. 예컨대 한

국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을 조금 넘는 정도(김영삼정부 11.2개월, 김대중 

정부 11.3개월, 노무현 정부 14.8개월, 이명박 18.3 개월)이다(대한민국정부, 

2013: 495).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맡은 

조직을 이끈다. 근래 들어 정치적 민주화로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다소 약화되었

으나 서구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강한 편이며, 대통령이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시에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안병영, 2002; 박동서 외, 2003). 고

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 근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인사개혁으로 장관의 인사권

이 강화된 점도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한시적인 장관은 정책시계(政策視界)가 짧아져, 거시적･
장기적 정책문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문제는 정책이 수립･집행되

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ose, 1971). 재임

기간이 짧은 한국의 장관들도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책문제를 선정하거나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 정책

을 내놓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거나 표류하

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는 다시 예산낭비와 정부불신 문제를 초래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박천오, 1995).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보좌하고 정책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올바른 정책윤리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책혼

란이 빚어지고 정책의 질적 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유민봉･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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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52). 

한국의 경우 소관부처의 주무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입안

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면서도(남궁근, 2012: 278), 이들 사

이에 아직 정책윤리 이행의 기초가 되는 직업정체성 내지 전문직업주의

(professionalism)가 뿌리내리지 못하여 이른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

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천오, 2011; 윤견수･김순희, 2013). 이는 과거 권위주

의적 정권의 통치방식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 행정문화의 영향에

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정무직 상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책임

감은 강하게 느끼면서도 상관의 정책과 지시 내용이 공익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를 숙고하려는 책임 의식이 결여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신충식, 2013: 11; 오석

홍, 2002: 87-101). 

고위공무원의 정책윤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

된다. 현재 민선자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심행위자인 단체장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재정을 집

행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재정을 멍들게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

기 때문이다(감사원, 2012: 363-391; 박종민 외, 1999: 127). 호화청사 건립, 경전철 

사업 추진, 테마파크 조성, 박물관 건립, 도로사업,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이 대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신아일보, 2012/3/12; 중앙일보, 2013/12/13).

그런데도 지방분권화의 진척으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상･재정상 권한은 계속 팽창되고 있고, 단체

장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김병

국 외, 2010: 4).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

에게 지역구 숙원사업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

지단체장의 견제라는 본래의 구실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박종민 외, 

1999: 127-128; 김병국 외, 2010: 20). 4･5급 이상 지방공무원들 역시 위계질서가 

강력한 조직구조 속에서 인사권을 장악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전문가적 기준과 양심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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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노력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을 의식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

다(한승주, 2013; 윤견수･한승주, 2012: 249; 박종민 외, 1999: 128; 윤태범, 2002: 

79; 감사원, 2012: 283).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윤리를 준수하기는 쉽

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관련 법은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소극적 윤리를 공무원들에게 주로 강조할 뿐, 정책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복무규정에서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

의무(제58조), 청념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34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17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

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은 “이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방공무원법]도 제49조(복종의 의무)와 제69조(징계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및 제78조 1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7조 1항에서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 완수)“공

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민봉사와 공

익이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임을 밝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책윤

리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규정을 근거로 

고위공무원들이 법제화된 의무인 ‘복종의 의무’를 위배하면서 정무직 상관을 상

대로 정책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정무직 상관들이 부당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들이 해당 정책을 시정하려는 행동을 취하려는 의

지나 그러한 행동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위공무원 정책

윤리의 성격과 중요성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규범적･현실적 양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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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 행동(개인) 윤리와 그 한계

1. 행동(개인)윤리: 법규준수의 윤리로서

광의의 윤리(ethics)는 사람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내지 규범을 뜻한다(Holmquist,1993; 정용덕 2001, 114). 

행정윤리(public administration ethnic)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와 행동

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 윤리를 포함한다.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이 지켜

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임도빈, 2008). 공무원 윤리와 관련하여 다수 학자들

은 공무원의 비윤리적인 개인행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으므로, 

이를 행동윤리(behavioral ethics) 혹은 개인윤리(individual ethics)라고 할 수 있다

(Gortner, 1991, 36; Luke, 1991: 160). 이들 학자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비윤리적 

개인행동은 부패와 같은 부정행위와 직무수행에서의 권한 남용이다.

행동(개인)윤리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은 법규의 준수를 통해 실천될 수 있

다고 강조하므로 법규 준수의 윤리(ethics of rule-following)라고도 할 수 있다

(Gortner, 1991; Lewis & Catron, 1996: 701; Davis, 1971: 104-105, 111, 143). 부정

행위와 관련된 행동(개인)윤리는 공무원들이 이해상충의 법규, 퇴직 후 취업제한 

법규 등을 준수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고, 직무수행상의 권한 남용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량을 제한하는 세밀한 법규에 충실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

다(Lewis & Catron, 1996: 701; Morgan, 1987: 281; 정용덕 2001, 122-123). 후자의 

행동(개인)윤리는 정책집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정해

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 등을 방지한다는 측

면에서 현실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Gortner, 1991: 36). 그러나 법규의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공무원들이 정책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 자체를 궁극적 규

범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 현상을 낳을 수 있다

(Merton, 1949). 법과 규정이 많을수록 공무원들은 법규에 형식적으로 순응함으

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할 뿐, 공익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윤리적 행동

(positive ethical behavior)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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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ron, 1996: 703). 

기본적으로 행동(개인)윤리는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든 직무수행

상의 재량 남용과 관련된 것이든, 개인의 공적･조직적 삶에서의 행동규범에 초

점을 둔 ‘미시윤리’(microethics)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공무원의 행동이 

정부나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뒤에서 논의하는 정책윤리 위배행

위에 기인된 정책실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Gortner, 

1991: 36-37; Luke, 1991: 159).

2. 행동(개인)윤리: 중립의 윤리로서

정책집행에 있어 법규의 준수를 강조하는 행동(개인)윤리는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원론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정무직 상관의 정책과 지시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Weber는 진정한 관료는 상관의 정책과 명

령이 마치 자신의 확신과 일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Dobel, 1990: 357). 행동(개인)윤리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

된 정책과 지시 속에 담긴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을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실

행하면 될 뿐,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책에 대한 도덕적･정치

적 판단의 책임은 모두 정무직 상관에게 있고, 공무원들의 모든 행동은 정무직 

상관의 권위와 지시에 근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Dobel, 1990: 357). 공무원의 

판단은 기껏해야 정무직 상관이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국

한된다(Thompson, 1985: 556). 여기에는 공무원들은 소속 조직과 정무직 상관의 

지시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일종의 도구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공무원

들이 정책과정에서 스스로 독자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적 가치관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Thompson, 1985: 555-556; 이문수, 2013: 5). 이런 연유로 행동(개인)윤리는 중립

의 윤리(ethics of neutrality)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립의 윤리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the self)과 역할을 분리시키면서, 업무와 

관련된 판단과 책임을 상관에 종속시키는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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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리를 강조할수록 공무원들은 민주적 책임(democratic accountability)의 형

식 논리에 빠져, 기존 정치체제의 문제점이나 특정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 무관

심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무직 상관이 부유층, 잘 조직화된 세력, 일부 

이익집단 등에 유리한 반면, 취약계층, 조직화되지 못한 세력, 미래 세대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해당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Dobel, 1990: 357-358). 

중립의 윤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Alexander(1977: 

350)는 공무원을 단지 중립적 기술자(neutral technician)로 간주하는 관점은 공무

원들이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정책결정에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는 현

실과 괴리되는 허상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허상은 공무원들에게 자신

들이 연루된 많은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외적 책임(external accountability)을 면

제시켜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Thompson, 1985: 556-559). 같은 맥락

에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조치의 책임은 최고관리자인 정무직 공

직자들에 있다는 중립윤리의 계층적 책임(hierarchical accountability) 논리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조직에서는 정무직 상관에게 주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Bovens, 2005: 197). 

중립의 윤리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무직 상관의 정책이나 지시에 불만이 있

더라도 그냥 따르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임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고위공무원들

이 공직에 머물면서 정무직 상관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이의 제기나 시정 노력

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Thompson, 

1985: 557). 

Ⅳ. 정책윤리의 성격

1. 고위공무원의 책임윤리

정책윤리는 본래 정무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정책선택의 윤리(eth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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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oices)로서, 정책 추진 시에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편협한 시각과 스스로

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적 이상이나 사회 복리의 실현과 같은 윤리적 

측면에서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Fleishman et al., 1981: 10). 정책윤리는 한 마디로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물질적･정신적 영향(impact)의 윤리적 함의와 관련된 ‘거시윤리’(macroethics)라

고 할 수 있다(Gortner, 1991: 36; Luke, 1991: 160).

정책윤리는 정무직 공직자들은 물론 정책결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연루

되는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소속 기관

의 한정된 시각과 정무직 상관 위주의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난 공익 차원의 정책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조직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상

이한 윤리의무가 요구된다. 앞서 행동(개인)윤리 가운데 공무원의 재량 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정책집행을 주 업무로 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라면, 정책윤리는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

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야 할 윤리라고 할 수 있다

(Luke, 1991: 166; Burke, 1989; 김호섭, 2002).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이 단순

히 법규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

는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Cayer, 2004: 132).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윤리(ethics of responsibility)라

고도 할 수 있다(Bovens, 2005: 182). 법규의 준수나 정무직 상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행동(개인)윤리와 달리, 정책윤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

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하여 행동할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Romzek & 

Ingraham, 2000: 242). 정책윤리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자신이 연루된 정책의 결

과에 대한 책임을 정무직 상관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고, 그와 윤리적 책임을 분

담하게 된다(Morgan, 1987: 281). 

2. 정책윤리의 주관적 책임성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연루된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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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윤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이런 측면에서 소속 조직이나 정무직 

상관에 대한 직접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중립의 윤리와 차별화된다. 책임은 다양

한 의미를 내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의무(obligation)이다(deLeon, 

2007: 351).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이종수, 2012: 157).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과, 

시민과 공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전자는 외

부로부터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객관적 책임을, 후자는 공무원 스스로 느끼는 주

관적 책임을 각각 뜻한다(Cooper, 1990; 이종수, 2012: 159; 엄석진, 2009; 김호섭, 

1991: 784; 엄석진, 2009; 한승주, 2013: 30-31). 공무원의 책임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책임과 ‘해야 마땅한 행동을 행할’ 적극적 책임으

로 나눈다고 할 때, 법적･객관적 책임은 주로 전자에, 도덕적･주관적 책임은 대

부분 후자에 각각 속한다(유민봉･박상민, 2013: 461). 법적･공식적 책임이 공무

원에게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 주관적 책임은 공무원에

게 보다 광범위한 윤리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Finer(1972)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규칙과 같은 객

관적인 기준에 의거해 책임질 시에 가장 잘 봉사된다고 믿었고, 공무원의 행위가 

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책임의 본질로 간주하였다. 이에 반해 Friedrich(1972)

는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이나 양심과 같은 내면의 윤리(internal ethic)에 토대를 

둔 주관적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내면의 윤리는 공무원의 기술적 역량

(technical competence), 전문직업적 기준(professional standards),1) 사회 전체 공

동체의 선호(preference)에 대한 존중 등에 의해 형성 되는 것으로서(Alexander, 

1997: 350), 공무원 개인에 대한 ‘내적 견제’(inner check)로 작용하게 된다. 

Friedrich(1972)는 정무직 상관의 공식적･법적 권위가 시민들의 의지를 왜곡

1) 공무원이 의사나 변호사처럼 엄격한 의미의 전문직업(profession)은 아닌 관계로, 공무원이 

전문직업적 기준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문직업을 상대적 개

념으로 이해한다면 공무원들도 공통의 행정경험이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나름의 독자적 가

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Kerney & Sinha, 1988: 57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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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주관적 책임이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주관적 책임은 정책윤리와 맞물린다. 정책윤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법적･객관적 책임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관료제 자체도 법

적･제도적 책임과 통제를 강조하는 제도적 형태지만, 정책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역할과 전문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들이 도덕적･주관적 책임의 주체

가 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이종수, 2012: 162; 김호섭, 1991: 785; 

최승범, 2002: 175). 이런 맥락에서 고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정책윤리는 고

위공무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 윤리 행동(do good, be good)을 해야 한다

는 ‘열망적 접근’(aspirational approach)을 취하는 것이 된다(Meine & Dunn, 

2013: 153).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신들의 행위의 사회

적 및 정치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책

임은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행위를 적절한 기준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Dunn & Legge, Jr., 2000: 75; 김명환, 2013: 19), 고위공

무원은 정무직 상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와 가치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

게 된다. 

정책윤리의 책임성은 내용 면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부인하고 행정에 있어 

기술과 절차의 문제보다 목표와 가치의 문제를 더 중시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인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담당을 강조한 신행정이론(new 

public administration), 그리고 시장기제와 기업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비판하면서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과 

및 사회공동체 가치 실현을 재강조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Dehhardt, 2004: Denhardt & Denhard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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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윤리의 규범적 당위성 

1. 수탁자의 윤리

고위공무원들은 흔히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믿거나 정당화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그릇된 행동을 할 

경우 공익에 심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정책윤리가 요

구된다(김호섭, 2002: 41). 정책윤리에 의하면 공무원의 충성은 국가적 이념이나 

헌정 질서 혹은 시민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며, 단순히 정무직 공직자들이 결정한 

것에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Hall & Sutton, 2003: 291; Burke, 1989). 따라서 

정무직 상관이 공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할 시에 고위공무원이 이를 시

정하려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적극 협력하는 행동은 정책윤리에 어긋난다

고 할 수 있다(김호섭, 2002: 41).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이 시민의 ‘수탁자로서의 공무원’(trustee administrators)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수탁자의 관점은 공무원들이 정무직 상관

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초월하는 독립적인 전문직업적 혹은 실체적(substantive) 가치

관을 갖추고 있어, 정무직 상관이 공동체의 의지와 이익을 그릇 이해하거나 의도적

으로 무시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역량과 의무가 있다고 가정한다. 여

기서 전문직업적 가치관은 정책의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관을, 실체적 가치관은 사회 형평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정책결과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가치관을 각각 포괄한다(Box, 1992: 327). 

Cooper(1984)는 정무직 상관과 직업공무원 간 관계가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라는 전제 하에 ‘수탁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정무직 상관이 

시민들의 진정한 의지(true will)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시정하여야 할 윤리적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처럼 공익에 대한 공무원 나름의 판단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진 학자들을 

Fox & Cohen(1990)은 ‘재량주의자 학파’(discretionist school)라고 명명하였다. 

‘수탁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delegate adminis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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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해석자로서의 공무원’(interpreter administrators)의 역할과 대비된다(Box, 

1992: 327-328). ‘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은 정무직 상관을 공동체의 진정한 대표로 

간주하며 모든 행동에 앞서 그의 지시를 기다린다. ‘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은 공동

체의 바람과 같은 정치적 신호(political signals)를 정무직 상관에게 전달하거나 정무

직 상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극단적인 경우

에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진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조차도 상황이 심각하지 않는 

한 정무직 상관에 대해 조언하기를 꺼린다. ‘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앞서 중립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치중하는 유형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자로서의 공무원’은 정무직 상관의 대표기능 수행과 관련된 상황과 문제

를 판단하고 시정해야 할 능력과 의무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으며, 공동체의 정

치적 신호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기술적 아이디어(technical ideas)를 정무직 상

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가적 혹은 

실체적･ 규범적 가치를 행동에 반영하려한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정무직 상

관의 봉사자로 한정짓는 관계로 정무직 상관을 상대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적

극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탁자로서의 공무원’과 행동 면에서 차별화 된다

(Box, 1992: 328). 

정책윤리에서는 ‘수탁자로서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중시하지만, 상당수 학

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Thompson(1975: 66)은 이는 

공무원이 시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을 훔치려는 뻔뻔스런 시도라고 비판하

였고, Moe(1984)도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거 공무원들을 오히려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Danhardt(1991: 118) 또한 공무원이 정무직 상관

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으면 계층적 질서에 토대를 둔 관료제 체제 자체가 와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들 학자는 공히 공무원이 정무직 상관의 판단을 대

체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와 정치적 책임 원리에 위배된다

고 지적한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무직 상관의 공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정책을 

만든 그가 책임질 터인데, 공무원이 정책결정자인 정무직 상관과 시민들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이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Pops, 

1991: 272). 다른 한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의 선호와 효용극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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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합리적 이익추구자임을 강조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이나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이론에 의하면(Niskanen, 1971; Dunleavy, 1991, 

Brewer, 2003), 고위공무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익과 사회 후생 증진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봉사해야 할 궁극적 주체는 국민들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정무직 상관의 정당한 정책과 지시에 순응하면서

도 공익실현적인 입장에서 ‘수탁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윤리

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책윤리는 정무직 상관의 정책오류와 정치권력 남

용을 저지하는 현실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중요성을 내포한다(Box, 1992: 

334; Van Wart, 1996: 527; Svara, 2001: 179). 

2. 규범적 당위성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이 정책결정과정에 임함에 있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서 해당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윤리는 도덕적･전문직업적 판단을 할 수 있

는 고위공무원이 정무직 상관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점

을 분명히 한다(Dobel, 1990: 358). 정책이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위공무원들은 정책담당자로서 현재보다 못한 사회 상태

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다.

정책윤리는 또한 해당 정책의 결과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져야 할 책임 정도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그대로 이행한 공무원들이 

이의 제기를 한 공무원들에 비해,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

이 가진 공무원들이 자원을 적게 가진 공무원들에 비해, 각각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된다(Thomposn, 1980: 905-908). 정책윤리에 의하면 

특정 공무원의 행동이 그릇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때만 그에게 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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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과 관련하여 그가 취한 행동(actions)이나 취하지 않

은 행동(omissions)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행동 및 환경요인들과 더불어 정책결

과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에게 윤리적 책임이 있게 된다(Thomposn, 1980: 909; 

Dobel, 1990). 

윤리문제가 제기될 시에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나는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I didn't break any rules)와 “누구나 그렇게 한다”(Everybody does it).“우

린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왔다”(We,ve always done it that way) 등의 변명을 한다. 

이러한 변명은 특정 행동이 공무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공무원

들 다수가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혼자만이 다른 행동을 하기에 부담스

럽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Tuckness, 2010: 270). 그러나 이러한 변명이 허

용된다면 공무원은 정책실패 등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다(Tuckness, 

2010: 263). 오히려 이런 변명을 하는 공무원일수록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Thomposn, 1980: 

915).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에게 단순히 법과 행정규정의 위반을 피하는 것 즉 

Rohr(1989: 51-55)가 '낮은 길'(the low road)로 표현한 것 이상을 요구한다. Rohr

의 ‘낮은 길’에서는 윤리적 행위가 단지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staying out of 

trouble) 행위로 축소된다(Tuckness, 2010: 261). 

정책윤리는 고위공무원들의 실제 위상에 기초하여 정책에 대한 그들의 책임

을 묻는 것으로서, 그들이 모색하는 정책대안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신중한 태도

로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무직 상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규범적 근거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Dobel, 1990: 359). 

정무직 상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최고의 견제장치는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

을 하려는 고위공무원의 윤리의식과 의지라고 할 수 있다(Guy, 1991: 187). 정무

직 상관이 부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문제를 시정할 책임이 있듯이, 고위공무원

들에게도 정무직 상관의 그릇된 정책 활동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Chaleff, 2009: 13-15).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은 정무직 상관의 정책

과 지시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그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시에는 이를 견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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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바꿔 말해 고위공무원들은 정무직 상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자

(implementer)로서의 역할과 도전자(challenger)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Chaleff(2009: 40-41)는 이렇게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용기 있는 추

종자’(courageous followers) 혹은 리더의 ‘진정한 동반자’(true partners)라고 칭하

였다. 단순한 집행자는 리더를 적극 지원할 뿐 리더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직언을 하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무원이 정책윤리에 부합되는 행동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고위공무원들은 스스로의 경력관리를 위해서도 정무직 상관의 정책성향

이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Guy, 1991: 216), 공직사회에는 집단

사고나 자신들과 유사 행동을 요구하는 동료들의 압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다(Bovens, 2005: 191-192). 그러나 여러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부당한 정책을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할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 의무는 

준수되어야 마땅하다. 

Ⅵ. 정책윤리 준수의 모호성

정책윤리에 의하면 고위공무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스스로의 도덕적 판단에 

의거하여 민주적 이상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윤리적 의무와 

함께, 정무직 상관이 부당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진다. 행동 측면에서 정책윤리는 Hirschman(1970), Rusbult & 

Lowery(1984), Golden(1992) 등이 제시한 불만 상황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여

러 반응유형들 가운데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는 ‘발언’(exit)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발언’을 통해 고위공무원이 정무직 상관이 추진하

는 특정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해당 정

책을 저지하거나 보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언’은 해당 정책과 관련하

여 회의석상에서나 문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공식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논쟁(argumentation), 해당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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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action), 해당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 정보를 외부세력에 제공하는 

누설(leaks), 해당 정책의 진척을 암암리 저해하는 태업(sabotage) 등의 행동 양식

으로 표출될 수 있다(Golden, 1992: 33; Thompson, 1985: 557-558).

Withey & Cooper(1989: 522-523)에 따르면, 공무원은 ‘발언’에 앞서 그것이 수

반할 수 있는 비용(costs)과 얻을 수 있는 보상(payoffs)을 은연 중에 비교하여, 전

자가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 할 시에는 ‘발언’을 하고 그 반대

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반응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비용은 ‘발언’에 투입되

는 시간과 에너지, ‘발언’이 초래할 수 있는 불유쾌한 일(인사상 보복, 조직 내 부

정적 평판), 권력자에 맞선다는 정서적 부담(emotional cost) 등이 될 수 있다. 보

상은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다했다는 심리적인 성격의 것이 될 수 있다. Withey 

& Coope(1989)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문제의 정책이 시정될 수 

있는지, 상관의 태도와 조직문화가 우호적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공무원

은 자신의 ‘발언’이 해당 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을수록 그리고 

환경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할수록, ‘발언’을 하게 된다. 

문제는 정책의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며, 부당한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

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고 정당화 될 수 있는지의 기준(criteria)이 불분

명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와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익에 위배되는 정책이 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정책이 

공익을 저해하는 정도가 명백하고 클수록 보다 강한 형태의 ‘발언’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Thompson, 1985: 557; 유민봉･박상민, 2013: 454). 그러나 구체적

으로 공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정책상황에서 공무원의 어떤 행동이 윤리

적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보편적 합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Meine & 

Dunn, 1913: 150). . 

일반적으로 정책은 시민을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고, 내용 면에서 실제적･당위

적 차원의 사회 적합성(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갖추고 

있고, 절차 면에서 이해관계 집단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두루 수렴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될 때, 공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Morgan, 1987: 269; 

Pops, 1991: 261, 279; Denhardt & Denhardt, 2011: 65-82; 박정택, 1990: 86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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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무원들은 이점에 비추어 자신의 도덕적 직관과 전문성을 토대로 정무직 상

관이 추진하는 특정 정책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이도형, 2011: 104), 필요시 

적절한 형태의 ‘발언’을 함으로써 정책윤리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익이 무엇인지 특정 정책이 얼마나 공익을 저해하는지 등

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operational) 공익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익의 판단을 여전히 공무원 개인에 의존해야 하는 한

계가 있다(Morgan, 1987: 269; Pops, 1991: 261, 279).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고위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나 규범을 비법제적인 형식으로 공식

화한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윤태범, 2002: 83-84; 박흥식, 2007: 270-273), 정

책의 부당성 여부와 정책윤리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원론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주로 언급된다(Denhardt, 

1988: 113; 유민봉･박상민, 2013: 454, 457). 한국의 경우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

윤리헌장실천강령 등 기존 윤리강령은 공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윤

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김호섭, 2002: 41). 

고위공무원 정책윤리강령은 고위공무원에게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공익의 관

점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윤

리적 의무가 있음을 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특

정 상황과 관련된 행동지침을 담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으로 규정하는 것

은 문제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이 성격상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강제성이 없

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인데 반해, 행동강령은 단순한 선언의 형태를 넘어 제재를 

수반하는 법적 형태를 지니는 탓에(윤태범, 2002: 83-84; 박흥식, 2007: 270-273), 

정무직 상관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와의 상충 문제가 제

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은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

거나, 그것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진

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 스스로도 해당 정책의 합리성 여부나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오석홍, 2013: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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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동윤리 vs 정책윤리

특성 행동윤리(규칙준수 윤리, 중립의 윤리) 정책윤리(책임의 윤리, 수탁자의 윤리)

성격

▪공무원 개인의 행동규범에 초점을 둔 미
시윤리

▪공무원 부정행위 및 재량 남용과 관련된 
윤리

▪정책집행자인 중하위직 공무원의 윤리
▪위반 시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회적 파장 

초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거시 윤리

▪정책 내용(선택)과 관련된 윤리
▪고위공무원의 정책과정상 실제 위상에 

근거한 윤리
▪위반 시 정책실패로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 초래할 가능성

내용

▪규칙을 강조하는 규칙 준수의 의무
▪정무직 상관의 정책과 지시를 따라야 할 

중립의 의무
▪정책의 타당성, 형평성 등에 대한 공무원

의 독자적 가치판단 배제

▪정책결정 시에 정책결과의 사회적 함 
의 등을 고려해야 할 의무

▪정무직 상관의 부당한 정책추진을 시 
정하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나름의 도덕
적･전문직업적 판단 강조

책임

▪법적･ 객관적･ 외적 책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야 할’ 

소극적 책임
▪정책결과에 대한 정무직 상관의 계층적 

책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와 책

임 

▪공익 실현에 관한 공무원 스스로의 주
관적･도덕적 책임

▪‘해야 마땅한 행동을 행할’ 적극적 책임
▪정책결과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
▪정책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광범위한 윤

리적 책임

효과
▪권한 남용 방지 
▪부정부패 예방 
▪비효율적 업무집행 방지

▪검토하는 정책대안 범위의 확장
▪정책에 대한 신중한 관여 
▪정무직 상관의 부당한 정책 추진에 대

한 견제 

실천
확보

▪관련 법규의 세밀화와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법적 처벌과 외부적 통제 강화

▪관련 윤리강령 제정
▪관련 윤리교육의 강화
▪공무원 스스로에 의한 자율통제

문제점

▪관련 법규 차제가 궁극적 목적으로 바뀌
는 ‘목표대치’ 현상 우려

▪정책 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무관심
▪공무원 자신이 연루된 많은 그릇된 정책

에 대한 외적 책임 면제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윤리적 행동 저해

▪공무원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의거한 
윤리 실천

▪정치적 책임의 원리에 위배될 가능성
▪윤리실천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공익’ 

개념의 모호성
▪윤리실천 방법의 모호성

따라서 현실에 있어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 준수는 정책윤리강령을 근거로 

정무직 상관이 추진하는 정책이 자신들의 도덕적･전문직업적 판단에 비추어 부

당하다고 판단 될 시에 해당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무

직 상관에게 적극 알리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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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무직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피력하는 수준에 그치는 이른바 ‘변형된 중립 윤리’(a 

variation of the ethics of neutrality)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노력을 요구하는 윤리

라고 할 수 있다(Thompson, 1985: 556). 고위공무원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무

직 상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의 정책시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루된 정책의 윤리성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노

력한다면 경우에 따라 정책결정과 정책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박정택, 1990: 857). 

고위공무원들이 정책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

안의 하나는 그들에게 정책윤리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다. 정책윤리 교육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책임의 인식 범위를 

넓히고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민봉･박상민, 2013: 462).

Ⅶ. 결어: 정책적 함의

공무원들은 흔히 정치적 주인을 모시는 익명의 행위자로서 해당 주인에게 잘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역할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자

신들의 직무행위나 정무직 상관의 정책 활동에 대해 윤리적 관심과 인식을 크게 

가질 필요성이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전문가적 판단과 윤리의

식에 따른 행동을 할 경우, 자칫 직무상 재량의 남용이나 관료적 저항으로 오인

되기 쉽다(한승주, 2013; 43).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시

각이나 이해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자기봉사적인(self-serving)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기존 문헌들이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직무

상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과 통제 문제에 치중해 온 것도 이런 인식에 기인

한다(Mosher, 1968; Hummel, 1977; Tullock, 1965).

그러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책임과 외부적 통제가 공무원의 윤리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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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책임을 대신하지 못한다(Dobel, 1990: 357). 정책이 시민과 국가사회에 미치

는 영향과 파장을 감안하면, 적어도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으로 연루되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무직 상관의 지시를 충

실히 이행하는 것 이상의 공익 실현을 위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된다(Tuckness, 

2010: 261; 정용덕 , 2001: 124). 특히 공익은 공무원이 정무직 상관의 명령에 충실

하면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무직 상관은 선거나 정권에 의해 영

향 받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McKinney & Howard, 

1998: 26), 정작 해당 정책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정무직 상관의 정책 추진

에 무조건 충성을 다한다면, 비합리적이거나 그릇된 방향의 정책이 양산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정무직 상관이 부당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 고위공무원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지 

의문시 된다. 우선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정책윤리에 관한 법적 근

거가 불분명하고, 관련 윤리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무직 상관의 지시로 대표

되는 조직의 요구에 따르는 문화와 관행이 고위공무원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도 이들에게 정책윤리가 내면화 되어 있지 않음을 추측케 한다(임도빈, 

2008: 247). 

정무직 공직자들의 정책 활동에서 빚어지는 여러 부작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의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윤리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현실적 필요

성은 매우 크다.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윤리 강령을 제정하

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윤태범, 2002: 83-84; 박흥식, 2007: 270-273). 윤리

강령의 제정은 고위공무원들에게 정책결정에 참여함에 있어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

정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Menzel(2010: 

119)의 지적대로 비윤리적인 공무원들은 윤리강령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비윤

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나, 적어도 윤리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

러한 행동의 근거와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윤리강령은 정책윤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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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틀이 될 뿐 정책윤리의 실제 준수를 둘러싼 모호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

책은 못되지만(Harris, et al., 1995), 공무원의 개인적 도덕성과 적절한 사회적 가

치관을 고양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Bruce, 1998). Luegenbiehl(1983)은 윤리강

령이 일종의 사회학적 가치를 가지며, 강령의 채택은 해당 집단의 윤리적 의무를 

외부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나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분위기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정책윤리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무직 상관이 정책을 일

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해당 정책과 관

련된 공무원들의 이의 제기나 대안 제시를 경청하고 가능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발언’에 수반되는 비용이 낮아져 고위공무원들 사이에 정책윤리 준수 

의지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O’Leary, 2006: 103-120). 

앞서 밝혔듯이 교육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윤리적 감수성을 갖출 수 있

게 하는 것도 정책윤리 실천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ngrahm(1995), Frederickson(1997), Goodsell(1990) 등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은 

교육을 통해 공익과 공공서비스에 몰입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함으로써 고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정무직 상관의 부당한 정책 등에 

대해 윤리적인 행동(ethical behavior)을 취할 수 있는 ‘윤리적 역량’(ethical 

competence)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워크숍이나 사례 연구 등을 통

해 실시될 수 있다(Feldheim & Wang, 2003-4). 효과적인 정책윤리 교육은 해당 

윤리강령을 조직문화 속으로 녹아들게 하여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윤리 행동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s)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다(Menzel, 2007: 69). 

학자들이 교육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공무원의 윤리적 역량은 ➀
윤리강령 혹은 기준 등의 주제에 관한 지식, ➁ 복잡한 윤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논리력, ➂다양한 윤리기준과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➃원칙에 의거한 결정(principled decisions)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➄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합의도출 (consensus building) 기술의 구축 ➅윤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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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태도와 몰입력(ethics focused attitudes and commitment) 등이다(Meine & 

Dunn, 2013: 163-164).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부정부패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정적 행위와 관련된 

주제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고위공무원 정책윤리의 성격을 검토하

고, 정책윤리의 당위적･실천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책윤리 문제는 공무원 부정부패 등의 문제만큼

이나 중요한 현실적 함의를 내포한다(Bowman & Williams, 1997: 517). 정책윤리

에 위배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기인된 그릇된 정책이 국민과 사회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 영향은 공직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부정부패보다 훨씬 더 

광범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민봉･박상민, 2013: 461). 

본 연구는 공무원 정책윤리를 논함에 있어 해당 윤리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무직 상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며 부당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제

공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앞으로 여러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미흡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공무원의 정책윤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실증적 후속 연구를 자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속 

연구로서는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책윤

리 문제의 실상에 관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윤리 관련 의식수준이나 정책윤리의 현실적 실천 의지 등을 진단하는 연구,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책윤리의 실천원리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등이 큰 의미

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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